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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법        원 

제    3    부

결         정

사       건 2006마755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

재 항 고 인 재항고인 1 외 1인

상    방   상 방

원 심 결 정 부산지방법원 2006. 6. 9.자 2005라400 결정 

주       문

원심결정을 기하고,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.

이       유

    재항고이유를 단한다.

  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상으로 되는 재 은 같은조 제1

항,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고, 권리행사최고  담보취소 신청을 기

각하는 결정에 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9

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.

    따라서 재항고인이 가처분의 담보로 을 공탁하 다가 소송이 완결되었음을 이

유로 하여 권리행사최고  담보취소 신청을 하 는데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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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, 이에 불복하는 권리행사최고  담보취소 신청인인 재항고인으로서는 통상항고로

서 불복할 수 있고,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.

    원심은 권리행사최고 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한 불복은 즉시항

고로써 하여야 한다는 제에 서서 재항고인의 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

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 는바, 원심의 이러한 단에는 권리

행사최고 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한 불복방법에 한 법리를 오해한 잘

못이 있다.  이를 지 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   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여 법

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06. 10. 13.

재 장      법       김황식  

            법       김 란    

            법       이홍훈    

주  심      법       안 희  


